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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 무직  무직 하 무직 라 한다  2017. 6. 5. 2017 ( ‘ ’ ) 7○ 

가공무원 공개경쟁채 시험에 시하 다가 합격하 는 시   변 사, , 

공 계사 또는 무사 격  지  각 과  만  상 득 한 에 40% 

해 는 각 과 별 득 에 각 과 별 만  에 해당하는 수가 가산 었5% 다. 

○ 청   같  가산  여  근거  공무원 시험   항 별31 2 [

  청  공무담 과 평등  해한다고 주 하  11] 1. 67‧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2017. 10. 23. . 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공무원 시험 통   , (2015. 11. 18. 26654○ 

개 고 통   개   것  , 2018. 12. 18. 29374 ) 31 2

항에  별  가운  행 직   술직  직 별 가산비   11 1. 67‧

 변 사 공 계사 무사에 한 가산비     공무원 시험, , 5% 

통   개 고 통  (2015. 12. 30. 26820 2017. 1. 31. 

 개   것  항에  별  가운  무직  27823 ) 31 2 12 

변 사 공 계사 무사 하에 는  항들   합하여 심 상, , ( ‘

항 라 한다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’ ) .

심 상 항[ ]

 공무원 시험 통   개 고(2015. 11. 18. 26654 , 2018. 

통   개   것12. 18. 29374 )

격  지  등에 한 채 시험  특 가 술 격 나 31 ( ) ② 「 」

그  에  격  에  별  에  한 격  지 가  12 6

하 공무원 채 시험 경 경쟁채 시험등  경우에는 필 시험  실시하는 경우(

만 해당 별  에  한 직    항 에  경 경쟁, 5 28 2 2

채 시험 등  경우는 한다 에 시하는 경우에는 필 시험  각 과 별 득)

에 그 시험과  만  트 내  고  별   비 에  5 11

수  가산한다 가산  상 격   개 상  경우에는 본 에게 . 

리한 것 하나만  가산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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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  11

 공무원 시험 통   개 고 (2015. 12. 30. 26820 2017. 1. 

통   개   것31. 27823 )

격  지  등에 한 채 시험  특 가 술 격 나 31 ( ) ② 「 」

그  에  격  에  별  에  한 격  지 가  12 6

하 공무원 채 시험 경 경쟁채 시험등  경우에는 필 시험  실시하는 경우(

만 해당 별  에  한 직    항 에  경 경쟁, 5 28 2 2

채 시험 등  경우는 한다 에 시하는 경우에는 필 시험  각 과 별 득)

에 그 시험과  만  트 내  고  별   비 에  5 11

수  가산한다 가산  상 격   개 상  경우에는 본 에게 . 

리한 것 하나만  가산한다.

야별 격증가산비 표  항 ( 31 2 )

행 직   술직 보건 료 술 식 생직  말한다  직 별 가산비1. ( · · )

6·7 8·9

가 산 상

격

변 사 무사 공, , 

계사, 변리사, 

감 평가사 무사, ,

사 사 복지사 , 

공 무사1 , , 

직업상담사 사1 , 

사 사 1 , 

상심리사 1 , 

상심리사 2

물 리사 철도, 

통안 리 사, 

복지사 직업상2 , 

담사 사 사2 , 

사 2

변 사 무사 공, , 

계사 변리사, , 

감 평가사 무사, , 

사 사 복지사 , 

공 무사 직1 , , 

업상담사 사1 , 

사 사 1 , 

상심리사 물1 , 

리사 철도 통안, 

리 사 복지사 , 

직업상담사 2 , 2

사 사 사 , 

상심리사 2 , 2

 

사 복지사 3

가 산 비 5% 3% 5% 3%

비 고  : 가 술 격 에 한 격   술 능 야  격 에 한 가산비  별·

술직   우 직  직 별 가산비 에  한 비  한다 11 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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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12

 항[ ] 

가공무원   개  것(2015. 5. 18. 13288 ) 

채 시험  가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36 2( ) ① 

무원 채 시험에 시하  한 수  가산할 수 다.

가 술 격 나 그  에  격  취득한 사람  1. 「 」

내지 생략  2. 3. ( )

항에 라 가산할 수 는 체  상 가산 수 가산  등에 필  1 , , ② 

한 사항  통 등  한다.

공무원 시험 통   개 고(2015. 11. 18. 26654 , 2018. 12. 

통   개   것18. 29374 )

격  지  등에 한 채 시험  특 항에  수  가31 ( ) 2④ 

산  각 과  만  트 상 득 에게만 한다40 . 

※ 별표 과 별표  개정연  다르므로 공무원 시험령 제 조 제 항11 12 31 2

차 표시하여 특정

결정주문

 사건 심 청  각한다.

이유의 요

 사건 심 상 항에 한 단  - 각

급 하 채용시험 가산 상 격증6 제 조 제 항 관련( 31 2 )

직 직 가 술 격 에  격「 」
그  에

 격

무 무 변 사,

공 계사,

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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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 가산 도는 가산 상 격  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하여는 공〇

직  진 에 애  래하지만 문  업무 능  갖  사람  우 하여 , 

헌  에  보 하는 직업공무원 도  능 주  하는  므7

 과 지원   여  심사할   고 할 필 가 다.

공무원 공개경쟁채 시험에  격 에  가산  하는  공무원〇

 업무상 문  강 하  함 무 역에  문  갖  것  , 

평가 는 격 변 사 공 계사 무사 지 들에게 무직  시험에  ( ) 7‧ ‧

가산  여하는 것  그  당  다.

공  격  가나 가  탁   특수  필 시험과 실 평가 등 〇

 검 차  거쳐 한 에 도달한 사람에게 여하는 것 므  

격  무는 해당 야에  필 한 능 과 질  갖 고 는지  단

하는 객    수 다 변 사는  에 한 역에 공. , 

계사  무사는 각  무  역에  필 한 행  하거나 하는 

문가들 므  그 격  지 들   무행  문  고하는  

여하여 수단  합  다. 

심 상 항  가산 상 격  지  시 격  하는 것  아니고 〇

한 건 하에 가산  여하는 것 므  격  없는  시 나 

합격가능  원천  한하는 것  보  어 고 가산  여 가 시험 , 

합격  지나 게 우한다고 볼 근거도  아니하 채  후 나 경, 

 채 는 시에 한 문  보할 수  것  단 하  

어 우므  피해  도 다.

〇 무직 가공무원  업무상 문  강 라는 공 과 함께 심 상 항, 하

는  같  가산  도가 후 지 어 고 격  없는 1993. 12. 31. 

들  시  체가 탈 거나 한 는 것  아니  가산  여  

해 는 한 건  갖 도  하고 는  등  고 하  균  

다.

〇 그러므   사건 처 항  과 지원 에 하여 청  공무담

해하지 아니한다.

결정의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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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무원 공개경쟁채 시험에  한 격 에 가산  여하게  격

지하지 아니하는  공무담  한하는  는 하지만 헌  , 

공무원 도  능 주  하고 고  하  한   

본  한에 한 과 지원  심사에  고 할 필 가 다. 

헌 재 는 무  야에  문  는 격  지한  , ○ 

 공무원 공개경쟁채 시험에  우 하는 것  공무원  업무상 문  

강 하  한 것   격  지 여 가 시험에  우  고 할 객, 

 근거가  수 는  사건 가산 도가 격  없는 들  시, 

 체  한하거나 합격 가능  지나 게 한한다고 보  어 운 보, 

다 나  수단  다고 단 하  어 운  등  고 하여 심 상 항  

과 지원 에 하여 청  공무담  해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. 


